










   ※ 단, 압이나 당조 을 한 약물 

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

   ※ 단, 압이나 당조 을 한 약물 처방이 

있는 경우로 한정

 * 산집행 기  변경･추가 사항에 하여 

반드시 세부내용 확인









  ※ 고 압 유병률 28.0%( 05) → 29.1%( 16), 진료비 2.4천억원( 02) → 2조 8.2천억원(16)

  ※ 당뇨병 유병률 9.1%( 05) → 11.3%( 16), 진료비 1.6천억원( 02) → 1조 6.7천억원( 16)

  ※ 노인인구 추계 : ( 09) 9.9%→ ( 15) 12.9%→ ( 20) 15.6%→ ( 25) 19.9%→ ( 30) 24.3%

  ※ 노인진료비 추계 : ( 09) 31.4%→ ( 15) 37.9%→ ( 20) 45.6%→ ( 25) 56.1%→ ( 30) 65.4%

 ※ 행 의료제도는 성기 질병에 합한 구조로 만성질환 리에 미흡

 ※ 한 정책으로 심뇌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% 방가능(WHO)

 ※ 인지율 : 고 압 24.7%( 98) → 65.0%( 16), 당뇨병 44.2%( 98) → 70.6%( 16)

 ※ 치료율 : 고 압 22.0%( 98) → 61.0%( 16), 당뇨병 29.8%( 98) → 64.8%( 16)



※ 제1차(2018~2022) 심뇌 질환 리종합계획 수립 



※ [출처]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2016-2020)





  ※ 국장은 질병 방센터장이 겸임

  ※ 07.7.19 심뇌 질환 리사무국 구성, 심뇌 질환 리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설치 운  



 ※ 시･도  시･도 심뇌 질환 방 리사업지원단은 질병보건통합 리시스템(is.cdc.go.kr) 내 

고 압당뇨병 등록 리지원시스템에서 해당 시･도 할 보건소의 고 압당뇨병 등록 리사업

황 보기 가능

 ※ 구 역시, 경기도는 ｢시･도 심뇌 질환 방 리사업지원단｣ 신 각각 ｢경기도 고 압･당뇨병 

역교육센터｣, ｢ 구 역시 고 압･당뇨병 역교육정보센터｣ 설치 운







  * 평균수명(99년 75.6세 → 13년 81.9세), 노인인구추계(09) 9.9% → ( 30) 24.3%

  * 순환기계질환 의료비(08년 4.8조원 → 13년 6.1조원), 노인진료비분율 추계(09) 31.4% → ( 30) 65.4%

* [자료원] 사망원인통계, 통계청, 94~05. 질병 리본부, 순환기질환 등 주요만성질환 국가 리를 

한 장기 략목표수립  사업체계 개발. 2004.

 * 세계보건기구(WHO)는 뇌졸 , 심근경색등 심뇌 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으로 고 압, 당뇨병, 

비만 등을 지정, 이에 한 집  재를 권고(14)





 * 민간 력모형의 고 압, 당뇨병 등록 리사업 정착 추진

    * 민간 력모형의 고 압, 당뇨병 등록 리사업 내실화

    * 민간 력모형의 고 압･당뇨병 등록 리 사업 소규모 확

    * 남양주시(10.26~), 하남시(11.1~), 안산시(11.15~)

    * 시도, 질병 리본부, 경기도 만성질환 리사업지원단, 보건소, 등록 리센터



   * 253개 시･군･구보건소  71개 참여희망

   * 253개 시･군･구보건소  56개 참여희망

   * 등록 리 확  기존 5개→10개 산 반

   * 12년 사업 추진 내용  추진방향 논의

   * 12년 등록 리사업 신규지역 5개소 선정

   * 12년 사업계획  운 방향 논의

   * 신규지역 10개소 추가 선정( 주 산구, 울산 구, 경기 부천시, 강원 홍천군, 북 진안군, 

남 여수시･장성군, 경북 경주시, 경남 사천시, 제주 제주시)







※ (출처) 10년 명시 시범사업,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 리시스템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질병 리본부 

자체 분석 결과



※ (출처)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 리시스템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질병 리본부 자체 분석 결과



※ 조사 상 : 10년 명시 사업참여 의원 7곳에서 모집된 65세 이상 환자 111명(지역소득수  고려 선정)

※ 조사 상 : 10년 명시 65세 이상 사업참여 환자 200명(무작  추출)



※ 조사 상 : 10년 명시 65세 이상 사업참여 환자 200명(무작  추출)

※ (출처) 앙 학교 의과 학. 명시 심뇌 질환 고 험군 등록･ 리 시범사업 2차년도 효과 평가. 

질병 리본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. 2010.



※ 만족도  지지도 조사 상 : 참여 의사 64명, 약사 93명, 환자 1,014명

※ (출처) 앙 학교 의과 학. 명시 심뇌 질환 고 험군 등록･ 리 시범사업 2차년도 효과 평가. 

질병 리본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. 2010.





   ※ 재 처방 후 30일, 60일 경과자에 해 화상담만 실시





   ※ 64세 이하 의원 미치료 이유 1  이용시간 없음(36.3%), 65세 이상 경제  문제(50.1%)



   ※ 의원 환자 등록비: 해당 지역사회내 지정 의료기 이 정보시스템에 당해연도 환자 첫 등록시(재등록시) 

의료기 에 지

   ※ 65세 이상 환자 1인당 3,500원/월 (진료비 1,500원, 약제비 2,000원) 지원, 연 42,000원 수















  ※ 단, ｢건강행태 개선 독려 사업｣의 구체  내용과 운  원칙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운  

  ※ 상품권, 쿠폰은 진찰료, 문의약품 구입비로 사용 불가(단, 합병증 검사  일반의약품 구입으로 

사용 가능)





 ※ 뇌졸  4조 2,278억원, 심근경색 2,578억원, 말기신부  1,872억원 편익 발생

 ※ 고 압 순편익 2.5조억원, 당뇨병 순편익 1,404억원



 ※ (출처) Sackett DL et al. Randomised clinical trial of strategies for improving medication compliance 

in primary hypertension. Lancet. 1975; 305(7918): 1205-1207.

 ※ HbA1c : 구 내 헤모 로빈에 당이 붙은 것으로, 최근 2-3개월간의 평균 당을 측정할 수 

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(6.5%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) 

 ※ (출처) Rozenfeld et al. Oral Antidiabetic medication adherence and glycemic control in managed care. The American 

journal of managed care. 2008; 14(2): 71-75.



 ※ (출처) Yosefy C et al. Cost-utility analysis of a national project to reduce hypertension in Israel. Cost 

effectiveness and resource allocation. 2007; 5(1): 16-27.

 ※ (출처) Yusuf S et al. Effect of potentially modifiabl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yocardial infarction 

in 52 countries(the INTERHEART study): case-control study. Lancet. 2004; 364(9438): 937-952.

Perneger TV et al. End-stage renal disease attributable to diabetes mellitus. Annals of internal medicine. 

1994; 121(12): 912-918.









※ 지자체 자체 경비를 추가하여 사업을 운 하는 경우, 질병 리본부에 사  의  보고권고

※ 환자 본인부담 이 진료비, 약제비 지원 보다 은 경우, 실제 본인부담 만 지원

 ※ 단, 등록･ 리 정보시스템상 다빈도 이스를 기본값(의료 여 1종은 진료비, 약제비 0원, 의료 여 

2종은 진료비 인당 1,000원/월, 약제비 질병당 500원/월)으로 셋 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 에서 

지원 액 수정하여 신청 필요

 ※ 단, 의약분업 외지역(읍･면)내 거주하는(주소지 기 ) 환자만 등록 가능



 ※ 의약분업 외지역 보건소, 보건지소 변경 시 의약분업 외지역 개설 확인증 등 련 증빙서류를 

첨부하여 질병 리본부로 통보

 ※ 지자체에서는 할지역 약국에서 처방   사업참여 환자 확인 차가 제 로 이루어질 수 

있도록 리 철

 ※ 부정수  발 시 보조  리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고, 보조  교부결정의 취소, 보조 의 

환수, 강제 징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

   ※ SMS(Short Message Service, 단문 송서비스), ACS(Auto Calling Service, 자동음성서비스)









   ※ 단, 압이나 당 조 을 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

   ※ 지자체 자체 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운 하는 경우, 질병 리본부에 사  의  보고

   ※ 65세 이상 의료 여 1,2종 수 권자는 실제 환자본인부담 만큼 지원

   ※ 방문 간격과 계없이 월 1회만 지원  



   ※ 보건소 자체 수정으로 무결성 확보 가능시 치료 비용을 상환하며, 이외 불충분 자료는 의원에서 

직  자료를 산 혹은 문서로 수정하여 재신청 하도록 함











   ※ 단, 압이나 당 조 을 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

   ※ 고 압 는 당뇨병 : 2,000원/월, 고 압･당뇨병 : 4,000원/월

   ※ 지자체 자체 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운 하는 경우, 질병 리본부에 사  의  보고

   ※ 65세 이상 의료 여 1,2종 수 권자는 실제 환자본인부담 만큼 지원  

   ※ 방문 간격과 계없이 월 1회만 용

   ※ 보건소 자체 수정으로 무결성 확보 가능시 약제 비용을 상환하며, 이외 불충분 자료는 약국에서 

직  자료를 산 혹은 문서로 수정하여 재신청 하도록 함















   ※ 재 등록환자 실 비 30% 과달성(이후 매년 10% 향상)으로 목표설정 (사업운 성과에 

따라 국비 차등지 )

   ※ 앙에서 제작된 환자 상담･교육 로그램 가이드라인 책자를 토 로 교육 운



   ※ 고 압･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장은「만성질환 사업기획  건강조사  FMTP」 교육 참여 권고

※ 기본(기 이론교육)과정은 시･도에서(보건소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로그램 구성) 수립하여 교육운

  * 시･도는 교육계획 수립  운 은 시･도 심뇌 질환 방 리사업지원단 탁운  가능

※ 심화과정은 질병 리본부에서 수립하여 교육시기  교육 로그램 등 자세한 교육계획 별도 공지 정



  * 심뇌 질환의 방  리에 한 법률 시행령, 시행규칙 (2017.5.30.시행) 

(인구 30만명 기 )

※ 인구가 30만명 이상이거나 구가 있는 지역은 산의 가용 범  내에서 질병 리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

추가 인력 채용 가능

※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(주5일)이 원칙

※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 인력은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장이 임면

※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장은 사업수행 인력의 출산휴가 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체인력을 

활용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





 ※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나,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

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



※ 상기 장비 외 필요장비는 지자체 산으로 구입

※ 자산취득은 고 압당뇨병 등록 리사업 산의 5%를 넘을 수 없음





 ※ 질병보건통합 리시스템(is.cdc.go.kr)로 속하여 사용자 가입, 고 압당뇨병 등록 리시스템 사용 

권한 신청, 질병 리본부의 승인 완료 후 할 보건소의 고 압당뇨병 등록 리사업 황 보기 가능

 ※ ｢고 압･당뇨병 등록 리 시스템｣ 매뉴얼 참고

 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탁기 명, 지원단 구성원(명, 연락처, 이메일)도 함께 제출하고, 사업계획서 

제출 후 탁기 이 변경 될 경우 질병 리본부로 별도 통보



   ※ 산에 기입된 사항은 별도 비치하지 않아도 됨



 ※ 련근거 :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

* 보조사업자에는 간 보조사업자 포함

 ※ 단, 당해연도 지침서 시달  공문으로 산집행지침 개정사항 확정 통보시에는 공문에 의거하여 

개정된 산집행기  용



 * 원칙 으로 운 사업비는 익년도 이월이 불가능하므로, 당해연도에 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

신속히 추진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



   * 보조  리에 한 법률 제30조(법령 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 제33조(보조  

수령자에 한 보조 의 환수), 제40조 내지 제41조(벌칙)



  

  ※ 국고보조  정산은 반드시 문회계법인(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)에 의뢰하여 정산 실시

 



* 20171.1.부터 국고보조 의 교부신청, 집행, 정산 등 모든 과정을 e나라도움

(국고보조 통합 리시스템)을 통해 리 정(붙임 7참조)

* e나라 도움(http://www.gosims.go.kr) 교육교재 자료실을 통해 개정 매뉴얼 수시 확인

   ※ 단, 직원 근무평가를 통하여 근무성 에따라 호 상승이 안될 수도 있음

    ※ 상기 외 근무 경력은 인정범 를 참고하여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인정 가능



  *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

   * 탁정산수수료(회계정산 수수료)**는 탁정산기 과의 약에 따라 비용 산정   

   ** 문회계법인(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)에 의뢰하여 발생된 비용 



* ｢2018년도 산 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｣, ｢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 기 ｣(훈령 22호, 

2017.11.7.)



   * 센터 련 직원(보건소담당자, 센터장, 센터 장  원 등)에게는 회의수당  자문료 지  불가

   * 자문 원회 원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과 별개로 교통비(여비 기  용)는 

산 범  내 지 가능

  *  지 액 외 운임, 일비, 식비,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 하지 않음

  *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도,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

과할 수 없음

  * 공용차량 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 하여야 함

* 출장목 상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비(식비의 1/2)를 제하고 지 함

* 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 하고, 일비는 1/2 감액하여 지 함

* 운임비는 항공, 철도, 버스를 기 으로 하며, 부득이 하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지 은 

다음과 같이 지 함

  ① 단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 별 철도 는 버스운임(통상 이용되는 교통 

요 )으로 함(자가용 동승자에 해서는 운임 미지 )



  ② 제주도 지역 이외 운임을 항공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 등 별 철도 는 버스운임(통상 이용되는 

교통요 )으로 함

  ③ 공무형편상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연료비, 통행료를 지  할 수 있음

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

산간오지, 도서벽지 등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

출장경로가 매우 복잡･다양하여 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공무목 상 부득이한 심야시간  이동 는 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

하 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

장애인 운 의 경우

기타 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행할 경우 총장, 이사장 이상 결재를 득하는 경우 

･ 통행료 : 실비지 (고속도로 통행료 수증 제출 시 지 )

･ 자동차 연료비 : 출장 시작일 기 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유가를 용하여 자동차 연료비를 지

* 근무지외 출장명령을 받은 자가 동일 일자에 다른 목 으로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았을 경우 

근무지외 출장여비만 지 함

* 다른 기 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부 는 일부를 지 받은 경우에는 여비를 지 하지 

않거나, 그 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 하여야 함

 * 자산취득은 등록교육센터장비 기 에 명시된 필수 장비만 구매 가능하며 고 압･당뇨병 

등록 리사업 산의 5% 이상 넘을 수 없음

 *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연 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립하여야 함

 * 지자체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, 지자체와 약 시 논의하여 구입 결정하고, 사업 단  보조 으로 

구입⋅지원받은 물품에 해서 폐기할 경우 시･도와 의 후 폐기 처리함

 * 컴퓨터 구입,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은 막연한 산이 아닌, 견 서 등의 근거서류(구체 인 명칭, 

규격 기재)와 함께 구체 인 구비 사유 작성



* 그 외 항목은 보조비목･보조세목별 산정기   국고보조  운 리 지침, 해당 지자체 산 

집행 기 에 근거하여 리



   ＊내용연수를 히 증가시키는 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





   ＊내용연수를 히 증가시키는 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

















   ※ 주2회 는 주3회 출근하는 비상근 센터장은 각각 1,200,000원, 1,800,000원씩 지 되고, 센터의 

안정  산편성  지출을 해 사 의를 거쳐 지역운 회의 의결을 통해 근무일수, 

월지 액은 10% 범 내에서 조정가능

   ※ 단, 동시에 2개 이상의 등록교육센터장을 역임할 경우 사  의를 통해 월지 액 조정 가능



( : / )

※ 가족 수당지 기

  - 가족수당은 산 범 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

  - 센터 수행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 하되,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 포함 

4인 이내로 함

  -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 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 는 

공무원 수당 등에 한 규정 참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※ 특히,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 , 지체상 , 운 수입 등에 하여 반환 가능성을 

고려하여 명시 

  ※ 요재산 :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, 선박, 부표(浮 ), 부잔교(浮棧橋)  부선거(浮船渠)와 그 

종물, 항공기, 그 밖에 앙 서의 장이 보조 의 교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

인정하는 재산

(각 앙 서의 장은 요재산 리  등록에 한 부처별 기 을 마련하되, 임 차보증  등 

리가 가능한 재산을 리 상에 포함) 

※ 각 앙 서의 장은 보조 의 투명하고 효율 인 집행을 하여 자치단체가 재교부하여 

민간사업자가 간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

계약사무의 부 는 일부를 탁하도록 보조 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



  *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 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

제한한 것으로 본다.

   *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,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 처분 시에는 앙 서의 장과 반드시 의 필요



※ ｢국고  리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 의 수입 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

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



   * 계산서 : 증명책임자가 취 한 회계사무의 집행실 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

   * 증거서류 :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
   * 첨부서류 : 계산서 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하여 필요한 서류



  * 업무 행자란 기획재정부장  는 앙 서의 장이 지정한 담기 이나 상 보조사업자로서 

보조 시스템 사용을 리하는 자를 말한다.

  * 보조 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



*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공사비의 70%(단, 15년 기  계속사업은 90%)



 *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17년 6월부터 용한다.

  * 1천만원 이상의 단기 은 동일 회계연도(1월 1일~12월 31일)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

교부받은 보조  는 간 보조 의 총액기





   * 행정심 , 소송 등이 진행 인 경우 련 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  반환이 완료된 날을 

기 으로 한다.

 ※ 포상  지 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  교부결정통지서  포상  지 신청서 샘 참조



* 참고3. e나라도움 구성도, 참고4. e나라도움 업무 흐름도 참조

  *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법정운 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법정운 비보조, 

사회복지사업보조 등

 ** 출연 , 민간 탁 , 공공기 에 한 경상 ･자본  상사업비, 민간 행사업비 등





*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은 보조 통합 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 문강사가 담



  *기획재정부

  *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

 *유사 유흥업소 등 제한 상 확

 *표  정산지침 마련



* 8개 카드사 : NH, 국민, 롯데, 비씨, 삼성, 신한, 하나, 

   ※ 세부 사용방법은 16년 12월  홈페이지(보조 통합 리시스템구축추진단 www.gukgobojo.kr), 교육 

등을 통해 안내 정









(천원)

 











※ 진료기록 등록  조회는 환자 동의서 작성 후에 실시

   ※ 비용상환 신청시 필요 요건을 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는  비용지  후에도 사후 

반납 청구  이의제기 가능



･ · ·  

,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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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등록 리자 통계분석에 활용 가능



 





    ※ 비용상환 신청시 필요 요건을 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는 비용지  후에도 사후 

반납 청구  이의제기 가능



※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등록･ 리자 통계분석에 활용 가능





 













※ 고 압･당뇨병 등록 리사업 련 인력 체를 기술

※ 고용형태：공무원은 직렬  직 을 기술하고, 그 외 인력은 무기계약자, 기간제근로자, 시간제근로자, 

업무 행, 민간 탁인력 등으로 기술

※ 자격 내용：인력의 문자격을 기술( : 간호사, 양사, 의사 등)

※ 업무비 (%)： 체 업무  고 압･당뇨병 등록 리사업 차지하는 비율 표기



※ 고 압당뇨병 등록 리 시스템 기 으로 작성

※ 등록환자 수, 참여 의원 수, 참여 약국 수 

  - 목표치는 사업시작일 ~ 18년 12월 31일 기 , 실 은 사업시작일 ~ 17년 12월 31일 기  작성

※ 교육이수자수

  - 교육이수자수는 등록환자의 교육이수 실   목표만 작성

  - 목표치는 18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 , 실 은 17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  작성







   * 강사료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자문료, 

회의참석비, 단순인건비

  * 자료  보고서, 책자, 각종양식, 단 등 업무 

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 유인물의 

제작비

  * 수막, 간  등 행사 안내  홍보용 물품의 

제작비



 * 책상, 의자, 캐비닛, 일박스, 집기, 산기기, 

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
* 우편요 , 신( 보), 화요  등 회선 사용료

 * 철도화물 운송요

 * 기 가스료, 상하수도료, 오물수거료







※ 고 압 당뇨병 등록 리사업 련 인력 체를 기술(고당교육센터운 비에서 단기아르바이트를 

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교육센터는 단기아르바이트까지 내용에 포함)

※ 고용형태：공무원은 직렬  직 을 기술하고, 그 외 인력은 무기계약자, 기간제근로자, 시간제근로자, 

업무 행, 민간 탁인력 등으로 기술

※ 자격 내용: 인력의 문자격을 기술( : 간호사, 양사, 의사 등)













( : )



( : , ‘18.6.30. )



   * 강사료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자문료, 

회의참석비, 단순인건비

  * 자료  보고서, 책자, 각종양식, 단 등 업무 

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 유인물의 제작비

 * 수막, 간  등 행사 안내  홍보용 물품의 



제작비

  * 책상, 의자, 캐비닛, 일박스, 집기, 산기기, 

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
 * 우편요 , 신( 보), 화요  등 회선 사용료

 * 철도화물 운송요

 * 기 가스료, 상하수도료, 오물수거료



 ( ‘18.7.1. ~’18.12.31.)















  ( : )

※ 시⋅도 심뇌 질환 방 리사업 련 인력 체를 기술

※ 고용형태：공무원은 직렬  직 을 기술하고, 그 외 인력은 무기계약자, 기간제근로자, 시간제근로자, 

업무 행, 민간 탁인력 등으로 기술

※ 자격 내용: 인력의 문자격을 기술( : 간호사, 양사, 의사 등)

※ 만성질환 업무비 (%) : 체 업무  만성질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표기





  * 강사료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자문료, 

회의참석비, 단순인건비

* 자료  보고서, 책자, 각종양식, 단 등 업무 

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 유인물의 

제작비

 * 수막, 간  등 행사 안내  홍보용 물품의 

제작비



* 책상, 의자, 캐비닛, 일박스, 집기, 산기기, 

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
 * 우편요 , 신( 보), 화요  등 회선 사용료

 * 철도화물 운송요

 * 기 가스료, 상하수도료, 오물수거료



  a. 정보등록_계(개) : 참여신청 요양기   정보입력을 1건이라도 시행한 요양기 의 수 

  b. 참여기 _계(개)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 리사업에 참여 신청한 요양기 의 수

  c. 개설기 _계(개) : 사업 지역내 개설된 모든 요양기  수

  d. 개설기 _약국(개) : 사업 지역내 개설된 약국 수

  e. 개설기 _보건기 (개) : 사업 지역내 개설된 보건소  보건지소 수

  f. 참여기 _내과(개)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 리사업에 참여 신청한 내과 의원의 수

(단, 의원이 권한신청시 입력한 문과목 분류 로 집계)

  g. 참여기 _가정의학과(개)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 리사업에 참여 신청한 가정의학과 의원의 수

(단, 의원이 권한신청시 입력한 문과목 분류 로 집계)

  h. 의료기  참여율(%) : 참여신청 의료기  수/개설기  * 100

  i. 약국 참여율(%) : 참여신청 약국 수/개설기  * 100

  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 의료기 참여 황 리



  

  a. 체_등록자(명) : 고 압, 당뇨병 등록자수 합

  b. 체_추정환자(명) : 고 압, 당뇨병 추정환자수 합

    ※ 당해연도 추정환자는 1년  주민등록인구(안정행정부)와 2년  국민건강양조사 유병율(질병 리본부)을 

바탕으로 산출( : 2014년 추정환자는 2013년 주민등록인구 * 2012년 국민건강 조사)

  c. 고 압_등록자(명) : 고 압 등록자수

  d. 당뇨병_등록자(명) : 당뇨병 등록자수

  e. 등록률(%) : 등록자수/추정환자수 * 100

  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등록환자 황 리-추정환자 비탭

  a. 체_등록자(명) : 고 압, 당뇨병 등록자수 합

  b. 체_외래실인원(명) : 고 압, 당뇨병 외래실인원 합

    ※ 당해연도 외래실인원는 2년  의료이용통계(국민건강보험공단)를 바탕으로 산출

( : 2017년 외래실인원은 2016년 의료이용통계 결과)

  c. 고 압_등록자(명) : 고 압 등록자수

  d. 당뇨병_등록자(명) : 당뇨병 등록자수

  e. 등록률(%) : 등록자수/외래실인원수 * 100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등록환자 황 리- 외래실인원 비탭



  a. 체_재등록자(명) : 해당년 고 압 는 당뇨병 재등록자수

  b. 체_재등록자(%) : 재등록자 / 재등록 상자 * 100

  c. 체_재등록 상자(명) : 년 12월 31일까지의 등록자수

( . 18년의 재등록 리 상자수는 17년 12월 31일까지의 계 등록자)

  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등록환자 황 리-재등록률탭

a. ○월 재방문율(%)=(해당 월 진료자수/ 월 말일까지 등록 리자수) * 100

b. 평균재방문율(%) : 해당년 월별 재방문율의 산술 평균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등록환자 황 리-재방문율탭

a. 고 압_ 압입력건수(건) : 고 압 환자 진료건수  압결과 입력건수

b. 고 압_ 압입력률(%) : 고 압 환자 압결과 입력건수 / 고 압 환자 진료건수 * 100

c. 고 압_진료건수(건) : 고 압 환자 진료 건수

d. 체_ 압입력건수(건) : 체 등록자의 압결과 입력 건수

e. 체_ 압입력률(%) : 체 등록자의 압결과 입력 건수 / 체 등록자의 진료건수 *100

f. 체_진료건수(건) : 체 등록자의 진료건수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진료|조제|검사 리- 압/ 당정보 황탭



a. 교육횟수(건) : 교육이 시행된 횟수 

b. 교육인원_계_소계(명) : 사업시작일부터 해당일까지 1개 교육과정 이상 이수자 수(등록환자+일반주민)

c. 교육인원_계_65세 이상(명) : 교육받은 해 기  65세 이상인 1개 교육과정 이상 이수자수

d. 교육인원_일반주민_소계(명) : 정보시스템상 미등록환자와 일반주민의 합

a. 교육횟수_1차(회) : 고 압 1차 교육 시행 횟수

b. 교육인원_1차_소계(명) : 고 압 1차 교육 이수자수(등록환자 + 일반주민)

c. 교육인원_1차_65세 이상(명) : 교육 받은 해 기  65세 이상인 고 압 1차 교육 이수자수(단, 동일 

교육을 64세 이하일때와 65세 이상일 때 모두 받았다면, 실인원 보고시 최  교육 받을 때의 연령으로 

카운트함)

d. 교육인원_1,2차_소계(명) : 고 압 1,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수(등록환자 + 일반주민)

※ 실인원 보고( . 실인원: 1명이 2회이상의 동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명으로 계산)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교육 황 리-고 압교육탭



a. 교육횟수_1차(회) : 당뇨병 1차 교육 시행 횟수

c. 교육인원_1차_소계(명) : 당뇨병 1차 교육 이수자수(등록환자 + 일반주민)

e. 교육인원_1차_65세 이상(명) : 교육 받은 해 기  65세 이상인 고 압 1차 교육 이수자수(단, 실인원 

보고시 동일 교육을 64세 이하일 때와 65세 이상일 때 모두 받았다면, 가장 최근에 교육받을 때의 연령으로 

카운트함. 따라서 연도별 이수자수 합과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)

g. 교육인원_1,2차_소계(명) : 당뇨병 1, 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수(등록환자 + 일반주민)

※ 실인원 보고( . 실인원: 1명이 2회 이상의 동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명으로 계산)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교육 황 리-당뇨병교육탭

a. 양교실횟수 : 상설 양 교실 시행 횟수

b. 교육인원_소계(명) : 상설 양 교실 이수자수(등록환자 + 일반주민)

c. 교육인원_65세 이상(명) : 교육 받은 해 기  65세 이상인 상설 양 교실 이수자수(단, 실인원 보고시 

동일 교육을 64세 이하일 때와 65세 이상일 때 모두 받았다면, 가장 최근에 교육받을 때의 연령으로 

카운트함. 따라서 연도별 이수자수 합과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)

※ 실인원 보고( . 실인원: 1명이 2회 이상의 동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명으로 계산)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교육 황 리- 양교실탭



a. 총교육횟수(회) : 비정규 교육 시행 횟수

b. 총교육인원(명) : 비정규교육 이수자수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교육 황 리-비정규교육탭

a. 기타교육회수(회) : 기타교육 시행 횟수

b. 기타교육 인원_소계(명) : 기타교육 이수자수(등록환자 + 일반주민)

c. 등록환자_소계(명) : 등록환자  기타교육 이수자수(65세 이상+30~64세)

※ 실인원 보고( . 실인원: 1명이 2회 이상의 동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명으로 계산)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교육 황 리-당뇨병교육탭

a. 캠페인/홍보 횟수_계(회) : 캠페인/홍보를 시행 횟수(지하철, 공공시설, 기타의 합)

c. 참여 황_참여인원(명) : 캠페인/홍보에 참여자수

d. 참여 황_측정건수(건) : 압, 당, 기타 계측 서비스 수

※ 시스템 내 보고 리  교육 황 리-캠페인/홍보



a. 시도건수(건) : OUTBOUND 상담 시도 건수(상담완료 + 무응답 + 화오류 + 부분완료 + 거부)

c. 상담완료(건) : OUTBOUND 상담 시도  완료된 건수

d. 상담완료(%) : OUTBOUND 상담완료 건수 / OUTBOUND 상담 시도 건수 * 100

e. 무응답건수(건) : OUTBOUND 상담 시도  상자가 화를 받지 않는 경우

g. 화오류(건) : OUTBOUND 상담 시도  화번호 결번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

I. 부분완료(건) :  OUTBOUND 상담을 진행하 으나 여러 사정으로 상담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
k. 거부(건) : OUTBOUND 상담을 시도하 으나, 상자가 상담을 거부한 경우  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상담 황 리-신규등록탭

a. 시도건수(건) : 상담 시도 건수(상담완료 + 무응답 + 화오류 + 부분완료 + 거부)

c. 상담완료(건) : 상담 시도  완료된 건수

d. 상담완료(%) : 상담완료 건수 / OUTBOUND 상담 시도 건수 * 100

e. 무응답건수(건) : 상담 시도  상자가 화를 받지 않는 경우

g. 화오류(건) : 상담 시도  화번호 결번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

I. 부분완료(건) :  상담을 진행하 으나 여러 사정으로 상담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
k. 거부(건) : 상담을 시도하 으나, 상자가 상담을 거부한 경우

m. 진료지속(건) : 상담 결과 실제 의원 방문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

q. 진료지속(%) : 진료지속 건수/ 상담 완료 건수 * 100

n. 진료 지(건) : 상담 결과 의원 방문을 지하고 있는 경우

o. 사망(건) : 상담 결과 상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

p. 출(건) : 상담 결과 상자의 출이 확인된 경우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 상담 황 리-30일경과탭



a. 시도건수(건) : 상담 시도 건수(상담완료 + 무응답 + 화오류 + 부분완료 + 거부)

c. 상담완료(건) : 상담 시도  완료된 건수

d. 상담완료(%) : 상담완료 건수 / OUTBOUND 상담 시도 건수 * 100

e. 무응답건수(건) : 상담 시도  상자가 화를 받지 않는 경우

g. 화오류(건) : 상담 시도  화번호 결번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

I. 부분완료(건) :  상담을 진행하 으나 여러 사정으로 상담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
k. 거부(건) : 상담을 시도하 으나, 상자가 상담을 거부한 경우  

m. 진료지속(건) : 상담 결과 실제 의원 방문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

q. 진료지속(%) : 진료지속 건수/ 상담 완료 건수 *100

n. 진료 지(건) : 상담 결과 의원 방문을 지하고 있는 경우

o. 사망(건) : 상담 결과 상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

p. 출(건) : 상담 결과 상자의 출이 확인된 경우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상담 황 리-60일경과탭

a. 체건수(건) : 체 INBOUND 상담 건수(의원/약국+환자/일반)

b. 의원/약국_상담건수 : 의원, 약국에서 걸려온 화 응  건수(단, 사업문의, 산문의, 비용상환문의, 

기타는 세부상담 내용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복 카운트가 가능하므로 이들의 합과 상담건수는 

일치하지 않음)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상담 황 리-Inbound탭



a. 실건수 : 상담결과입력시 상담구분이 다 선택이 가능하여 사업+질환+교육+기타의 합과 다를수 있음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상담 황 리-내소자상담탭

a. SMS_소계(건) : SMS(정기발송 + 임의발송) 발송 건수

b. SMS_정기발송성공건수(건) : SMS  정기발송 성공건수

c. SMS_임의발송성공건수(건) : SMS  임의발송 성공건수

d. ACS_신규등록안내(건) : ACS  신규 등록 안내 건수

e. ACS_진료 약안내(건) : ACS  진료 약안내 건수

f. ACS_진료 락안내_소계(건) : ACS  진료 락안내(30일 + 60일) 건수

g. ACS_30일 진료 락안내(건) : ACS  30일 진료 락안내 건수

h. ACS_60일 진료 락안내(건) : ACS  60일 진료 락안내 건수

[ACS 내용]

* 신규등록 안내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 귀하의 등록확인과 서비스를 해 

화를 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, 추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* 진료 약 안내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 귀하의 고 압･당뇨병 진료 정일 

3일 입니다. 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30일 경과자 안내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 귀하의 진료 약일이 30일 

지났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60일 경과자 안내 : 고 압･당뇨병 등록･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 귀하의 진료 약일이 60일 

지났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[정보시스템] 보고 리폴더-상담 황 리-SMS|ACS 리















* 가장 최근 년도 국건  유병률과 해당지역 

주민등록인구수로 추정

* 가장 최근 년도 외래실인원



* 6개월 이상 의료기 을 방문하지 않은 자



   * 해당 월 신규 등록(가입)자 제외

 * 고 압 140/90mmHg 이하, 당뇨병 

130/80mmHg 이하 기 , 입력된 압의 

평균값 용

 * 당화 색소(HbA1c) 6.5% 미만









※ 지자체 자체 경비를 추가하여 사업을 운 하는 경우, 질병 리본부에 사  의  보고권고

※ 환자 본인부담 이 진료비, 약제비 지원 보다 은 경우, 실제 본인부담 만 지원

※ 보건기 : 의약분업 외지역에 있는 보건소, 보건지소 (단, 보건진료소 제외)

* 의료 여 1,2종 65세 이상 환자인 경우도 진료비 인당 최  1,500원/월, 약제비 질병당 최  2,000원/월 

지원 가능(단, 등록･ 리 정보시스템상 다빈도 이스를 기본값(의료 여 1종은 진료비, 약제비 0원, 

의료 여 2종은 진료비 인당 1,000원/월, 약제비 질병당 500원/월)으로 셋 )




